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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1

요 약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1.

❑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세액감면( / 세율인하은)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를

감소시켜 지방정부 세입을 감소시킴

◦ 소득세 ․법인세의 감세에 따라 그 감소금액의 소득세10%( ․법인세할 주

민세에 해당하는 지방세 수입 감소)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감세에 따라 법정률지(

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에 해당하는 교부금 수입 감소19.24%, 20%)

◦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수입 감소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 조 억원: 30 1,741 년(2008~2012 )

◦ 중앙정부의 감세조치 년 로 년간 세입은 조 억원 감소(2008 ) 5 90 1,533 1)

◦ 소득세 법인세의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조 억원, 6 2,784

◦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조 억원13 6,032

◦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 조 억원10 2,925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증 : 조 억원4 4,355 년(2010~2012 )

◦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 조 억원: 7 3,002

－ 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기준 연간 조 억원2010 5% 2 4,334 ×3

◦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 포함 조 억원( ) : 2 8,646

－ 부가가치세 지방세 전환으로 인한 연간 교부세 감소 억원5% 9,549 ×3

◦ 지방소비세로 인한 연간 세입 순증 조 억원: 1 4,785

1) 이러한 수치는 년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방식인 기준2008 ,
연도 대비 추계방식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음 또한 년 하반기 세제개편안의 세수. 2009
효과와 년 동안의 경상성장률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2010~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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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감소 : 조 억원25 7,387

(2008~2012)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 조 억원(2008~2012) 30 1,741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증가 조 억원(2010~2012) 4 4,355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감세로 인한 지방재,

정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 년 연간기준으로 내국세2010 ․종부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 7

조 억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세입증가는 조 억원으로서 지9,329 , 1 4,785

방재정은 조 억원 순감소6 4,544

◦ 년 이후 매년 조원 이상의 지방재정 순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2010 6

표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변동 년[ ] : 2008~2012

단위 억원( : )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감세정책1

주민세 -2,744 -8,055 -17,141 -17,541 -17,304 -62,784

지방교부세 -5,920 -18,529 -36,418 -37,692 -37,473 -136,032

부동산교부세 -4,935 -20,680 -25,770 -25,770 -25,770 -102,925

소계(A) -13,599 -47,264 -79,329 -81,003 -80,547 -301,741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소비세 - - 24,334 24,334 24,334 73,002

지방교부세2 - - -9,549 -9,549 -9,549 -28,647

소계(B) - - 14,785 14,785 14,785 44,355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A+B) -13,599 -47,264 -64,544 -66,218 -65,762 -257,387

주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는 각각 소득세: 1. ․법인세의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를 의미함,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내국세 계상분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2.
세 자연감소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내국세 법정률 인하분을

합친 액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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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지방재정 순감소규모2.

가 감세로 인한 지역별 지방재정 세입 감소규모.

❑ 내국세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지역별 지방세입 감소규모(2008~2012)

◦ 위 서울 조 억원의 지방세입 감소1 : 4 6,000

◦ 위 경북 조 억원 위 경남 조 억원 위 전남 조 억원2 3 591 , 3 3 32 , 4 2 7,459

◦ 위 경기 조 억원 위 충남 조 억원5 2 5,118 , 6 2 1,227 등의 지방세입이 감소

할 것으로 전망

표 감세로 인한 지역별 지방재정 감소액 추정치 년[ ] : 2008~2012

단위 억원( : )
내국세 감세 종부세 감세 지방세입

감소합계주민세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1 서울 -26,294 -671 -19,035 -46,000
2 경북 -2,461 -22,354 -5,776 -30,591
3 경남 -2,616 -15,224 -12,192 -30,032
4 전남 -1,750 -20,144 -5,565 -27,459
5 경기 -11,713 -8,645 -4,760 -25,118
6 충남 -2,230 -11,832 -7,165 -21,227
7 부산 -3,141 -3,992 -13,225 -20,358
8 전북 -971 -15,203 -3,999 -20,173
9 강원 -1,007 -14,150 -4,110 -19,267
10 대구 -1,563 -3,301 -11,455 -16,319
11 충북 -1,124 -9,669 -2,671 -13,464
12 대전 -1,502 -1,621 -4,177 -7,300
13 광주 -946 -2,493 -3,745 -7,184
14 인천 -2,767 -1,614 -2,432 -6,813
15 제주 -332 -4,034 -1,554 -5,920
16 울산 -2,367 -1,083 -1,063 -4,513

합계 -62,784 -136,032 -102,925 -301,741

주 각 지역별 배분액은 시: 1. ․도 본청 기초자치단체 합산액 기준임, .
지방세입 감소규모가 큰 지역순서임2.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2008 , 2009「 」 「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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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은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비수도권( , , )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음

❑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교부세보통 분권교부세 감소가 주민세와 부동산교부( + )

세의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컸음

◦ 전체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할 주민세 세수의 가 수도권 지역에) 64.9%

집중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보통 분권교부세의 가 비수도권 지역, ( + ) 91.9%

에 배분되기 때문임

❑ 전남북 경남북 충남북 강원 지역과 같은 비수도권 도지역은 지방교부세, , ,

보통 분권교부세 배분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 + )

부세 감소규모가 전체 세입 감소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컸음

◦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역과 같은 비수도권 광역시는 부동, , , ,

산교부세 감소규모가 전체 세입 감소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컸음

－ 부동산교부세는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수 보( , ) “

전분 과 균형재원 으로 배분되는 바 서울 및 비수도권 광역시는 세” “ ” ,

입중 거래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 감소규모가 컸음

－ 정부는 년부터 부동산교부세의 지방세수 보전분 을 폐지하고 전2010 “ ”

액을 균형재원으로 시 ․군 ․구에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

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부동산교부세 지역별 감소규모는 상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향후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세입재원

의 주요 감소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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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지방재정 세입 증가규모.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세입 순증 규모 년(2010~2012 )

◦ 위 서울 조 억원의 지방세입이 순증1 : 1 1,612 할 것으로 전망

◦ 위 경기 억원 위 경남 억원 위 부산 억원2 9,242 , 3 5,894 , 4 5,538

◦ 위 대구 억원 위 경북 억원 위 충남 억원의 지방세5 3,587 , 6 3,277 , 7 3,088

입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

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지방세입 순증 년[ ] : 2010~2012

단위 억원( : , %)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세입 순증규모

(A+B)세입증가(A) 조정 배분비율 세입감소(B) 배분비율

1 서울 11,681 16.0 -69 0.5 11,612

2 경기 10,135 13.9 -893 6.4 9,242

3 경남 7,466 10.2 -1,572 11.2 5,894

4 부산 5,951 8.2 -412 2.9 5,538

5 대구 3,928 5.4 -341 2.4 3,587

6 경북 5,585 7.7 -2,308 16.4 3,277

7 충남 4,309 5.9 -1,222 8.7 3,088

8 대전 2,599 3.6 -167 1.2 2,431

9 충북 3,140 4.3 -998 7.1 2,141

10 전북 3,672 5.0 -1,570 11.2 2,103

11 광주 2,351 3.2 -257 1.8 2,093

12 인천 2,170 3.0 -167 1.2 2,003

13 울산 1,955 2.7 -112 0.8 1,843

14 강원 3,251 4.5 -1,461 10.4 1,790

15 전남 3,529 4.8 -2,080 14.8 1,449

16 제주 1,281 1.8 -417 3.0 864

합계 73,002 100.0 -14,046 100.0 58,956

주 지방소비세 조정 배분비율은 년 기준 민간최종소비지출액의 지역별 비율에 수: 2007
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 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도출100%, 200%, 300%
되었음 비수도권 광역시와 비수도권 도의 가중치를 좀 더 높게 설정하면 해당 지.
역의 지방소비세 배분액은 증가하고 수도권 지역의 배분액은 감소함.

자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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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지역별 지방세입 순증규모는 지방세입 순증규모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세입감소분 으로 계산됨+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지방교부세 법정률 인하분 및 시도의 교육( )

청 전출금은 제외하여 계산하였음 따라서 실제 지역별 지방세입 순증규.

모는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됨

❑ 서울과 경기지역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순증이 큰 이유는 이들

지역의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이 원래 로 매우 커서 가중치를 적용한50.6%

조정 배분 비율도 에 달하기 때문임29.0%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세입순증 규모가 조 억원으로서 전( , , ) 2 2,857

체 지방소비세 세입순증의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38.8%

◦ 정부는 지방소비세 순증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지방

소비세 중 일부매년 억원 총 년간를 출연하여 가칭지역상생발( 3,000 , 10 ) ‘( )

전기금을 설치하는 제도를 입법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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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

❑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세입 순감소 규모 년: 2008~2012

◦ 위 서울1 : 3조 억원의 지방재정 세입이 순감소4,389

－ 서울은 감세로 인해 년간 총 조 억원의 세입 감소 지방소5 4 6,000 ,

비세 도입으로 년간 조 억원의 세입 증가3 1 1,612

◦ 위 경북 조 억원 위 전남 조 억원 위 경남 조 억원2 2 7,314 , 3 2 6,010 , 4 2 4,138

◦ 위 충남 조 억원 위 경기도가 조 억원 등의 지방세입이5 1 8,139 6 1 1,724

순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 년[ ] : 2008~2012

단위 억원( : )

내국세 ․종부세 감세 지방소비세 도입 세입

순변동

(A+B)주민세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계(A)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소계(B)

1 서울 -26,294 -671 -19,035 -46,000 11,681 -69 11,612 -34,389

2 경북 -2,461 -22,354 -5,776 -30,591 5,585 -2,308 3,277 -27,314

3 전남 -1,750 -20,144 -5,565 -27,459 3,529 -2,080 1,449 -26,010

4 경남 -2,616 -15,224 -12,192 -30,032 7,466 -1,572 5,894 -24,138

5 충남 -2,230 -11,832 -7,165 -21,227 4,309 -1,222 3,087 -18,139

6 전북 -971 -15,203 -3,999 -20,173 3,672 -1,570 2,102 -18,070

7 강원 -1,007 -14,150 -4,110 -19,267 3,251 -1,461 1,790 -17,477

8 경기 -11,713 -8,645 -4,760 -25,118 10,135 -893 9,242 -15,875

9 부산 -3,141 -3,992 -13,225 -20,358 5,951 -412 5,539 -14,820

10 대구 -1,563 -3,301 -11,455 -16,319 3,928 -341 3,587 -12,731

11 충북 -1,124 -9,669 -2,671 -13,464 3,140 -998 2,142 -11,323

12 광주 -946 -2,493 -3,745 -7,184 2,351 -257 2,094 -5,091

13 제주 -332 -4,034 -1,554 -5,920 1,281 -417 864 -5,056

14 대전 -1,502 -1,621 -4,177 -7,300 2,599 -167 2,432 -4,869

15 인천 -2,767 -1,614 -2,432 -6,813 2,170 -167 2,003 -4,810

16 울산 -2,367 -1,083 -1,063 -4,513 1,955 -112 1,843 -2,670

합계 -62,784 -136,032 -102,925 -301,741 73,002 -14,046 58,956 -242,785

주 각 지역별 배분액은 시: ․도 본청 기초자치단체 합산액 기준임, .
자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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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시16 ․도 모두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

소 규모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세입의 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를 합친

지방재정 세입 변동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함

◦ 경기지역은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규모는 전국 위였으나 지방소비세 세5

입을 포함한 세입 순감소규모는 전국 위8

－ 경기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순증 억원 규모가 커서(9,242 )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분 조 억원의 상당부분 을 보전(2 5,118 ) (36.8%)

◦ 전남지역은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규모는 전국 위 지방소비세 세입을4 ,

포함한 세입 순감소규모는 전국 위3

－ 전남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순증 억원 규모가 작아(1,449 )

서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분 조 억원 보전에는 미흡(2 7,459 )

◦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의 가 수도권지역에 집55.6%

중되어 있기 때문에 권역별 차등 가중치를 적용 수도권 비수도권( 100%,

광역시 비수도권 도 하더라도 지방소비세 세입증가는 수도200%, 300%)

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

－ 비수도권에 좀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면 비수도권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규모가 좀 더 커질 수 있으며 아직까지 권역별 가중치를 어떻,

게 설정해야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음

❑ 비수도권지역은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이 작고 내국세 계상분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크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증가분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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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로 인한 지역별 세입감소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세입 순

증 규모는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정부의 배분기준 관련 행정입법시행령 시( ,

행규칙에 의해 추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포함의 배분기준의 근거와 세부규정은 각각( )

지방교부세법 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 」

◦ 지방소비세액의 시 ․도별 배분액을 결정할 민간최종소비지출액 통계 연,

도 권역별 가중치 등은 법률로 규정되지 않고 정부 행정입법에 의해 결,

정될 예정임

◦ 법률개정과 행정입법에 의해 교부세배분기준의 변경과 통계연도 권역별,

가중치 등을 고려하면 감세로 인한 실제 지역별 세입감소의 액수와 지방

소비세 지역별 세입순증 규모는 본고에서 추정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 정부는 년부터 부동산교부세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시2010 ․군 ․구에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 정부가 결정하게 될 지방소비세 배분관련 지역별 가중치와 년 월2009 12

발표될 년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액 확정 통계가 나오게 되면 지2008

방소비세 지역별 세입증가액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상기 추정한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세입증가배분는 수도권( ) 100%,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 의 가중치를 설정하였음200%, 300%

◦ 기타 지방소비세액 중 일정률로 결정되는 시 ․도교육청 전출금 시, ․군배

분 재정보전금과 비수도권 시 ․도에 배분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을

고려하면 각 지역별 지방소비세 세입 순증규모는 정부정책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 정부는 지방소비세 각 지역별 배분 추산액을 년 민간최종소비지출2008

등 주요 지표와 통계가 확정된 이후에 공개할 계획임





차 례 ◆ 11

차 례

문제 제기I. / 1

감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II. / 3

정부의 감세조치로 인한 감세규모 전망1. ································································3

감세와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전망2. ··········································6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III. / 12

지방소비세 도입 개요1. ·····························································································12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변동 전망2. ·····································13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3. ·····························15

지역별 지방재정 세입감소 규모 추정IV. / 16

지역별 지방재정 세입 순감소 규모 추정1. ···························································16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보통 분권교부세 지역별 감소규모2. ( + ) ·········18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지역별 감소규모3. ···························20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 주민세 지역별 감소 규모4. ( ) ··································21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지방재정 세입 변동5. ·································23

결 론V. / 26

감세로 인한 지방정부 세입감소분의 적절한 보전 필요1. ·································26

지방정부 자체재원의 확대 필요 지방소비세 규모 미흡2. : ······························28

별첨 정부 검토의견 과 국회예산처 의견: / 30※ 「 」 「 」

참고문헌 / 33



12 ◆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표 차례

표 세목별 감세규모 전년도 대비 방식 년[ 1] , : 2008~2012 ··································3

표 세목별 감세규모 기준연도 대비 방식 년[ 2] , : 2008~2012 ······························4

표 소득세[ 3] ․법인세 및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

년2008~2012 ·········································································································6

표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년[ 4] : 2008~2012 ················7

표 목적세 년 세입예산안[ 5] 2010 ·················································································8

표 목적세 폐지 및 본세 통합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분 전망[ 6] ···························9

표 목적세 폐지 및 본세통합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7] :

년2010~2012 ······································································································10

표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변동 현황 년[ 8] : 2008~2012 ···························11

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변동 현황 년[ 9] : 2008~2012 ·····14

표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변동[ 10] :

년2008~2012 ····································································································15

표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 11] :

년2008~2012 ····································································································17

표 지역별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치 년[ 12] : 2008~2012 ·································19

표 지역별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추정치 년[ 13] : 2008~2012 ·····························21

표 지역별 주민세 감소액 추정치 년[ 14] : 2008~2012 ·········································22

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지방세입 순증 년[ 15] : 2010~2012 ·····24



문제제기I. ◆ 1

문제 제기I.

년 이후 중앙정부에 의해서 소득세율2008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세,

제개편 등 대규모 감세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감세정책이 일자리. “

창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 ․정상과세체계를 확립하기 위함 이라고 밝”

히고 있다2) 즉 정부는 감세라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잠재력. ,

을 확충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감세정책은 중앙정부의 세입감소뿐만 아니라 차적으로 지방2

정부의 재정인 지방세입도 감소시키게 된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재원과 국고보조

금과 지방교부세를 합친 의존재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정부의 감세로 인해서 소득.

세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그 감소금액의 소득세, 10%( ․법인세할 주민세에)

해당하는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세로 인한 내국세 관세, , , (

와 목적세 등을 제외한 국세 수입의 감소는 지방교부세법 과 지방교육재정) 「 」 「

교부금법 에 의해 내국세의 법정률에 해당하는 교부금 수입지방교부세(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 감소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는20%) .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감소3)시키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은 차적으로 중앙정부의 내국세 세입을 감소시1

키지만 차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금을, 2

감소시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감세를 통한 재정정책은 단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정책에 국한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 년 세제개편 안 기획재정부 보도- 2008 ( ) - ,「 」

자료, 2008.9.

3) 추가적으로 주세감면 대상 전통주의 범위확대로 인한 주세수입 감소와 농특세(50%)
종부세분 본세 흡수통합 폐지로 인한 세수감도 주세와 농특세 종부세분이 각각 균

특회계 재원과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된다는 측면에서 지방재정 세입감소의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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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세입에 영향을 주어 지방정부 재정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규모와 정책일관성에 대

한 지향점이 서로 다르게 된다면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경제활성화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게 된다 중앙정부가 감세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재정정책을 추구하는 반면에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면서 국,

고보조사업을 통해서 각종 국가사업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와 법률에 의해 수행하게 되어 있는 의무적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중앙정부,

의 감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지방정부는 재.

정압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공공재 지출에 제

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구

체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없었다 본고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으로 년부. 2008

터 년 동안 총 조 억원에 이르는 중앙정부의 감세가 동 기간동안 지2012 90 1,533

방정부 세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년 하반기 이후 추진된 감세조치가 지방정부의 지방세입 지2008 ,

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지방세입과 지방교부, .

세 등의 지역별 배분비율을 통해서 감세조치가 지역별로 미치는 지방재정 감소분

의 구체적 내역을 제시한다 끝으로 최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된 지방소득. ‘ ’

세와 지방소비세 도입방안4)을 토대로 지방소비세의 신설이 지방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감세의 효과와 아울러 살펴본다.

본 고에서 가정하는 향후 년간 년 감세규모는 년 하반기에5 (2008~2012 ) 2008

취해졌던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해서 추정된 규모이

며 년 하반기 세제개편안, 2009 5)의 세수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4) 지역발전위원회 기초생활권 발전 주요시책 년부터 지방 소비세, , ‘10「 ․소득세 도입,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 등 발표 년 제 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보도- 2009 2 - ,」

자료, 2009.9.16

5) 기획재정부 민생, 「 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년 세제개편안2009 - , 20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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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II.

정부의 감세조치로 인한 감세규모 전망1. 6)

년 하반기에 추진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의 주요 사항은 첫째 소득세와2008 ,

법인세의 세율인하7) 둘째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과세, , 8)로 전환

및 세율인하 셋째 목적세 교통, , (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폐지 및, , )

본세로의 통합 등이다 이러한 감세정책세법개정으로 인해서 년부터. ( ) 2008 2012

년까지 년간 세수감소 규모를 정부의 추계방식인 전년도 대비방식과 국회예산정5

책처의 추계방식인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세목별 감세규모 전년도 대비 방식 년] , : 2008~2012

단위 억원( : )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내

국

세

소득세 -27,440 -41,111 -28,650 -10,470 -4,191 -110,048
법인세 0 -38,514 -74,774 -18,690 -2,377 -132,592

상속증여세 0 -130 -0 0 -614 -130
부가가치세 -1,250 -6,142 -1,937 34 0 -9,295
개별소비세 -2,080 -5,976 -3,250 -2,280 0 -14,786
증권거래세 0 -280 0 0 -1,200 -280

교통에너지환경세․ ․ -10,190 -2,147 0 0 0 -12,337
관세 -6,640 7,120 0 10 0 490
교육세 -1,590 463 -4,140 -720 0 -5,987
종합부동산세 -4,935 -15,745 -5,090 0 0 -25,770
주세 -10 -20 0 0 0 -30
농어촌특별세 -987 -2,162 -14,724 -6,000 0 -23,873
합계 -55,122 -104,644 -132,565 -38,116 -4,191 -334,6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경제현안분석 제 호: , 2008 , 41 , 2009.8「 」

6) 이하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경제현안분석, 2008 ,「 」

제 호 을 참조하였음41 , 2009.8 .

7) 대표적으로는 소득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의 인하 등임2%p , .

8)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는 위헌 주거목적 세대 주택, 1 1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서 이후 종합부동산세법 이「 」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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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앙정부의 전년도 대비 방식으로 감세규모를 추정하면 년에서2008

년까지 년간 총 조 억원의 세수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12 5 33 8,826 .

정부는 전술한 전년도 대비방식으로 향후 감세규모를 추정하고 있고 세법개

정을 위한 의안비용추계서상의 세수변화분 내역을 제시할 때 이러한 방법을 원,

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방식으로 세수변화를 추정하게 되면 향후 수년.

동안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책에 대한 세수변화 계산 시에 구조적인 세수입변화

규모가 과소추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의 전년도 대비방식에 의한 감세규모 추

정이 아닌 기준연도 대비 추계방식을 제시하였다 기준연도 대비 추계방식이란.

비용추계 기간 동안 제도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세입과 세법안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세입의 차이를 전부 계상함으로써 세법개정이 없‘

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세수의 변화를 추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이러한 기준연도 대비 추계방식을 이용하여 정부의 년 하반기 감세정책2008

으로 인한 감세규모를 추정하면 다음의 표 에서 보듯이 년에서 년까[ 2] 2008 2012

지 년 동안 총 조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90 1,533 .

표[ 2 세목별 감세규모 기준연도 대비 방식 년] , : 2008~2012

단위 억원( : )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내

국

세

소득세 -27,440 -42,031 -68,121 -74,431 -71,448 -283,470
법인세 0 -38,514 -103,288 -100,978 -101,592 -344,372

상속증여세 0 -130 -130 -130 -130 -520
부가가치세 -1,250 -7,392 -9,109 -9,448 -9,482 -36,681
개별소비세 -2,080 -7,956 -8,356 -10,636 -11,836 -40,864
증권거래세 0 -280 -280 -280 -280 -1,120

교통에너지환경세․ ․ -10,190 -4,437 3,123 -3,123 -3,123 -5,258
관세 -6,640 480 480 490 490 -4,700
교육세 -1,590 -317 -2,797 -3,517 -3,517 -11,738
종합부동산세 -4,935 -20,680 -25,770 -25,770 -25,770 -102,925
주세 -10 -30 -30 -30 -30 -130
농어촌특별세 -987 -3,149 -17,873 -23,873 -23,873 -69,755

합계 -55,122 -124,436 -232,151 -245,480 -244,345 -901,5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경제현안분석 제 호: , 2008 , 41 , 20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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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중앙정부의 감세조치가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제외에 미치는 영( )

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술한 감세규모 추정방식 중 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이용

하여 추정한 감세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는 중.

앙정부의 감세조치가 지방재정에 단지 단년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향

후 수년 동안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효과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기준연

도 대비 방식을 이용한 추계라는 점 때문이다.

표 에서 제시된 감세규모는 년 하반기 세제개편안을 토대로 작성되었[ 2] 2008

고 년 하반기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경제위기로2009 .

인한 세수감소측정분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년 이후의 세수감소분에는 경, 2010

상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면 수치에 있어서 변

동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기술하게 될 지방재정 세입에 미치는 영향에.

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 수치에 있어서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정부가 년 하반기부터 추진했던 목적세의 폐지 및 본세로의 통합과 관련2008

하여 년 월 현재 교통2009 8 「 ․에너지 ․환경세 폐지법률안 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9)이며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폐지를 전제로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 , ,「 」 「

제한법 관세법 이 개정된 상태이다,」 「 」 10) 그러나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

우 해당 목적세의 폐지 이후의 재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해당,

목적세의 폐지와 본세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보고서는 년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2008

향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년 세제개편안에서 년부터 추진할 예정이2008 2010

었던 목적세 폐지 및 본세통합이 향후 지방재정 세입에 미치는 효과를 별도로 제

시한다 그러나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영향에 목적세 폐지 및 본세통합의 효과는.

제외하도록 한다.

9)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년까지 연장될 예정임 기획재정부 입법예고2012 ( : 2009.8.26)

10) 개별소비세법은 년 시행예정이던 내용을 종전대로 환원할 예정임 기획재정부2010 (
입법예고 : 200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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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와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전망2.

가 소득세. ․법인세 및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지방재정의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과 지

방교부세를 합친 의존재원 및 지방채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내.

국세가 감세되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방재정 세입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첫째는 내국세 중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액수의 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10%

감소하게 된다 둘째 내국세 전체의 감세로 인해서 내국세 전체의 법정률. ,

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보통 분권 특별교부세가 감소하게 된다 셋째(19.24%) ( , , ) . ,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감소

시키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내국세 감세조치는 지방정부의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모두를 감소시키게 된다.

표[ 3 소득세] ․법인세 및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년: 2008~2012

단위 억원( : )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소득세 ․법인세(A) -27,440 -80,545 -171,409 -175,409 -173,040 -627,842

- 지방세 중 주민세(B) -2,744 -8,055 -17,141 -17,541 -17,304 -62,784

내국세(C) -30,770 -96,303 -189,284 -195,903 -194,768 -707,027

- 지방교부세(D) -5,920 -18,529 -36,418 -37,692 -37,473 -136,032

지방재정 세입감소(B+D)
주민세 지방교부세( + )

-8,664 -26,583 -53,559 -55,233 -54,777 -198,816

주 지방세 중 주민세 감소분은 소득세법인세 감소분의 임: 1. 10%․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내국세 감소분의 임2. 19.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세[ 3] ․법인세는 년부터 년까지 년간2008 2012 5

총 조 억원의 감세가 예상되며 이 감세규모의 에 해당하는 조62 7,842 , 10% 6 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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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의 주민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기간 동안 내국세는 총 조. 70

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감세규모의 에 해당하는7,027 , 19.24% 13

조 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동 기간동안 소득세6,032 . ․법인세

및 내국세 감세로 인해서 총 조 억원의 지방재정 세입감소가 예상된다19 8,816 .

나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종합부동산세는 그 징수액의 전액이 지방재정 세입인 부동산교부세의 재원

이 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감소하게 되면 그 감소액 전액이 지방재정 세입.

의 감소로 계상된다 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 종합부동산세는 총 조. 2008 2012 5 10

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2,925

하는 부동산교부세도 총 조 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10 2,925 .

표[ 4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년] : 2008~2012

단위 억원( : )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종합부동산세 -4,935 -20,680 -25,770 -25,770 -25,770 -102,925

지방재정 세입감소

부동산교부세( )
-4,935 -20,680 -25,770 -25,770 -25,770 -102,925

주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그 재원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다 목적세 폐지 및 본세 통합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목적세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대부분 내국세의 부, ,

가세 형태로 징수된다 따라서 목적세를 폐지하고 이를 본세에 통합시키면(surtax) .

본세 통합부분이 내국세에 계상되고 그만큼 내국세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하

게 된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률 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증가. (19.24%)

하게 된다.

가지 목적세는 당초 년 하반기 세제개편안 상에서는 모두 년부터3 20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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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에 통합하기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교통. , ․에너지 ․환경세의 폐지법률안만 국

회에서 통과되었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현재까지 폐지여부가 결정되지 않았

다 본고에서는 년 정부의 감세정책의 전체적인 지방재정영향을 살펴보는 것. 2008

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지 목적세가 정부의 원안대로 년부터 폐지되고 본세3 2010

에 통합되는 것을 가정하고 지방재정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년 목적세 폐지 및 본세통합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증가를 살펴보기 위해2010

년 목적세 예상수입을 토대로 검토하고 이후 연도에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2010 .

또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가지 목적세가 본세에 통합되면 그 중 일부는 내3

국세에 계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분 취득세액의. ( 10%,

레저세액의 기타 지방세 감면세액의 일정부분 은 본세에 통합되더라도 해당20%, )

부분이 지방세로 전환되며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분종합부동산세액의, ( 20%)

은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통합되지 않고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년도 목적세 세입 예산안을 년 이후 목적세 세수전2010 2010

망치로 그대로 사용하되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중 지방세분 및 종합부동산세분을,

제외한 부분을 목적세 폐지와 본세 통합이후 내국세 계상분으로 처리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지 목적세의 년 세입예산안은 총 조 억3 2010 20 3,405

원이다.

표[ 5 목적세 년 세입예산안] 2010

단위 억원( : )
실적2008 전망2009 예산안2010

교통 ․에너지 ․환경세 119,093 111,758 116,950
교육세 41,757 40,663 45,426

농어촌특별세 37,549 37,642 41,029
합계 198,398 190,063 203,405

주 년은 세수실적치 년 기획재정부는 전망치 년은 세입예산안임: 2008 , 2009 , 2010
자료 기획재정부 년 국세세입예산 안: , 2010 ( ) , 2009.9「 」

목적세가 본세로 통합된 이후 내국세에 계상될 금액은 년 목적세 세입예2010

산안 합계에 농특세 지방세분과 종합부동산세분을 제한 액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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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년 목적세 세입예산안 기준으로 년 목적세가 폐지되고2010 2010

본세로 통합되었을 때 내국세로 계상되는 액수는 조 억이 된다, 19 2,098 .

표[ 6 목적세 폐지 및 본세 통합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분 전망]

단위 억원( : )

실적 전망2009 예산안2010

목적세합계(A) 190,063 203,405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분(B) 8,644 9,215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분(C) 2,367 2,092

내국세 계상 증가분(A-B-C) 179,052 192,098

자료: 기획재정부 년 국세세입예산 안, 2010 ( )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2009.4, , 2008「

감 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2008. .」

결국 목적세 폐지와 본세통합으로 년 내국세 계상금액 즉 내국세 증가2010 , ,

분 전망치는 조 억원이고 이로 인해 해당 내국세 증가액의 에 해당19 2,098 19.24%

조 억원의 지방교부세 증가 즉 지방재정 세입증가가 예상된다3 6,960 , , .

또한 농어촌특별세 폐지와 본세통합으로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분이 본세인

지방세 취득세 레저세에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에 년 세수실적치를 기준으( , ) 2007

로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분 중 비과세감면분을 제외한 취득세분과 레저세분의 합

에 해당하는 금액인 억원이 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되어 지방재정 세입증6,188 2010

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목적세 폐지 및 본세통합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증가분은 년부2010

터 연간 조 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4 3,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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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목적세 폐지 및 본세통합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년] : 2010~2012

단위 억원( : )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내국세 계상분 증가( ) - - 192,098 192,098 192,098 576,294

지방교부세 - 36,960 36,960 36,960 110,880

농특세 지방세 전환 - - 6,188 6,188 6,188 18,564
지방재정 세입증가

지방교부세 지방세( + )
- - 43,148 43,148 43,148 129,444

주 상기 표는 년부터 목적세가 폐지되고 본세에 통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산: 2010
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전술하였듯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폐지 및 본세통합은 년 이후로 연2013

기될 예정이고 교육세와 농특세의 폐지 및 본세통합 일정도 미정이기 때문에 표, [

에서 제시된 지방세입 증가분은 년부터 시행된다는 가정에 의해서 나오게7] 2010

되는 수치이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목적세가 폐지되고 본세에 통합된다고 하더. ,

라도 세수중립성과 중앙 지방간 재원중립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법정교부-

율 을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표 에서 제시된 지방교부세 증가(19.24%) [ 7]

분은 목적세 폐지 및 본세통합이후에 그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라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총 세입변동.

전술하였듯이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준연도 대비 추계방식으로 추계한 결과

정부의 감세조치 년로 년간 년 세입은 조 억원 감소 전(2008 ) 5 (2008~2012 ) 90 1,533

망된다 이로 인해서 지방재정 세입 감소분은 조 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30 1,741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분의 내역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수감소로,

인한 주민세 감소분 조 억원6 2,784 ,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조13

억원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조 억원이다6,032 , 10 2,925 .

따라서 동 기간동안 연평균 조 억원의 지방재정 세입 감소가 전망되고6 348

있으며 특히 년 감소분 조 억원 년 조 억원 년 조, 2010 7 9,329 , 2011 8 1,003 , 2012 8

억원 등으로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의 효과가 년부터 본격적으547 2010

로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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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변동 현황 년] : 2008~2012

단위 억원( : )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내국세감소
주민세 -2,744 -8,055 -17,141 -17,541 -17,304 -62,784

지방교부세 -5,920 -18,529 -36,418 -37,692 -37,473 -136,032

종부세감소 부동산교부세 -4,935 -20,680 -25,770 -25,770 -25,770 -102,925

지방재정 세입 변동 -13,599 -47,264 -79,329 -81,003 -80,547 -301,7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및 재구성.

년 세제개편안 중에서 추가적으로 주세의 감세와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2008

세분 폐지가 년부터 예정되어있다 주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국가균형발전특2010 .

별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세입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대.

부분의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대응 지방비를 전제로 한다.

지방재정 세입 중 주요한 의존재원 중에 하나인 국고보조금은 그 규모가 일

정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기 때문에 감세로 인한 영향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균특회계와 농,

특회계 재원이 감소한다고 해서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감세의 지방재정 세입에 미.

치는 영향은 배제하기로 한다.

정부의 추계방식인 전년도 대비방식으로 추계한 년간 년 세수5 (2008~2012 )

감소분은 조 억원으로 나타났는바 이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감소분은 조33 4,638 , 6

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6,927 11).

기준연도 대비방식국회예산처 추계기준과 전년도 대비방식 정부 추계기준( ) ( )

의 추계결과에 따라 국세 감세규모와 지방재정세입감소분이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11) 정부추계방식으로 계산한 감세규모와 이러한 규모로 계산한 지방재정 세입 변동분

의 자세한 계산은 생략하기로 한다 대략적으로 중앙정부 감세규모의 정도가. 20%
지방재정 세입감소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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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III.

지방소비세 도입 개요1.

정부는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 ․지방소

비세를 년부터 도입2010 12)하기로 확정하였다.

현행 소득세 ․법인세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독립세화 하는 지방

소득세는 당분간 지방재정 세입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지방재정 세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소비세 도입의 지방재정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정부가 현재까지 발표한 지방소비세의 구체적인 도입방식13)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원규모에 있어서 년부터 부가가치세의 년 예산기준 조, 2010 5%(2010 2.4

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며 향후 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 3 ,

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추진하도록 하였다2013 5% .

둘째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 ․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 ․광역시 ․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

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는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 관, ․
리하므로 국민의 납세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방소비세 도입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약,

상승 년 년 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정부의 재정2.2%p (2009 53.6% 2010 55.8%)→

건전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에 불과하나 앞으, 21% ,

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 행정안전부 년부터 지방소비세, ’10「 ․지방소득세 도입 보도자료, , 2009.9.」

13) 행정안전부 전게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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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지방세 확충, 「 →

재투자 의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나아가,→ 」

자치단체가 이전재원 확보에만 주력하는 행태를 벗어나 세수 증대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소비세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로 전환

되는 재원규모가 중앙정부의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분을 보전할 만큼의

충분한 규모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다음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증.

가하게 될 지방정부 교육재정제외의 세입의 구체적인 금액을 살펴보고 중앙정부( )

감세로 인한 세입 감소분과 비교하여 본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변동 전망2.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재정 세입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가 새로운 지방세목인 지방소비세로 전. 5%

환 ․신설됨에 따라 지방재정 세입 중 자체재원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부가가치세의 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해당 금액만큼의 내국세 계상, 5%

분이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의 법정률 에 의해 결정되는 지방교부세 수입(19.24%)

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입을 증가시

키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는 지방정부의 세입 재원구조.

를 변동시키게 되는데 우선 지방세 세입 증가분이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분지방, (

소비세 증가분의 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 총세입중에서 자체재원 지방19.24%) (

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와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지방+ ) ( + +

교부세 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주도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 .

지방소비세 도입의 구체적인 규모와 지방재정 세입 증가의 효과는 다음과 같

다 우선 년부터 지방세로 계상될 지방소비세의 규모는 년 부가가치세. 2010 2010

세입예산액의 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총 조 억원이 될 전망이다 반면에5% 2 4,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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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가 지방세로 계상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지방교부세5%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는 억원이 될 전망이다( + ) 9,549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국세의 법정률 에 의해 결정되는 지방교육재(20.0%)

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될 예정인 바 행정안전부에 의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

국세 법정률을 인상하여 보전하고 대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하14)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

을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하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큼 일반 지방재정 세

입 감소분에 계상되게 된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년 기준 지방세 세입 증가분은 연간 조 억2010 2 4,334

원이며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분은 연간 억원이어서 지방재정 세입 순증가, 9,549

규모는 연간 조 억원이 된다1 4,785 .

따라서 향후 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서2010 2012 3

총 조 억원의 지방재정 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세4 4,355 .

입인 지방소비세가 동기간동안 총 조 억원이 증가하게 되며 의존재원인 지7 3,002 ,

방교부세가 동기간동안 총 조 억원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2 8,647 .

표[ 9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변동 현황 년] : 2008~2012

단위 억원( : )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소비세 - - 24,334 24,334 24,334 73,002

지방교부세1 - - -9,549 -9,549 -9,549 -28,647

지방재정 세입 순증 - - 14,785 14,785 14,785 44,355

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내국세 계상분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내국세 법정률 인하분을 합친

액수임.
자료: 기획재정부 년 국세세입예산 안, 2010 ( ) ,「 」 행정안전부2009.4, , 년부터 지방’10「

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 보도자료 를, , 2009.9」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14) 행정안전부가 현재 추진 중인 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률 인상(20.00→
하고 동일 액수만큼 지방교부세율을 인하 임 추후 국회 입20.27%) (19.24 18.97%) .→

법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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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3.

전술한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

정 세입 증가를 합산한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을 살펴본다.

분석의 결과 년까지 년 동안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재2008~2012 5

정 세입은 총 조 억원의 순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5 7,387 .

구체적으로는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 조 억원이고 지방소비30 1,742

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증은 조 억원에 달한다4 4,355 .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세입은 여전히 조원 이상, 25

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소비세 증가분이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

입 감소분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년부터 년까지 매년. 2010 2012 6

조원 이상의 지방재정 세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변동 년] : 2008~2012

단위 억원( : )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감세정책1

주민세 -2,744 -8,055 -17,141 -17,541 -17,304 -62,784

지방교부세 -5,920 -18,529 -36,418 -37,692 -37,473 -136,032

부동산교부세 -4,935 -20,680 -25,770 -25,770 -25,770 -102,925

소계(A) -13,599 -47,264 -79,329 -81,003 -80,547 -301,741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소비세 - - 24,334 24,334 24,334 73,002

지방교부세2 - - -9,549 -9,549 -9,549 -28,647

소계(B) - - 14,785 14,785 14,785 44,355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A+B) -13,599 -47,264 -64,544 -66,218 -65,762 -257,387

주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는 각각 소득세: 1. ․법인세의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를 의미함,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내국세 계상분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2.
자연감소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내국세 법정률 인하분을 합

친 액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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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방재정 세입감소 규모 추정IV.

지역별 지방재정 세입 순감소 규모 추정1.

다음은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 효과를 각

지역별로 살펴본다.

지방교부세와 주민세의 지역별 감소액의 경우 년 당초 예산기준으로 각2009

지역별 배분비율을 구한 후 향후 발생할 지방교부세 감소 총액에 맞추어 지역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를 추정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년 배분기준2007 15)으로 각

지역별 배분비율을 구한 후 향후 발생할 부동산교부세 감소 총액에 맞추어 지역,

별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를 추정한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년 기준 각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배분비율을2007

구하고 이를 각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 100%, 200%,

로 조정한 후 년 지방소비세 예산규모에 맞추어 지역별 지방소비세 도300%) , 2010

입 규모를 추정한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지방교부세 감소규모의 추정에서 지방교

육재정교부금 보전분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하분 기타 시도 교육청 전출금은 제( , )

외하여 추정하였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실제 지역별 지방세입 순.

증규모는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년 동안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세입의 순2008~2012

감소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지역으로서 동 기간 동안 조3

억원의 지방세입이 순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경북지역이 동 기간4,389 .

동안 조 억원 전남 조 억원 경남 조 억원 충남 조 억원2 7,314 , 2 6,010 , 2 4,138 , 1 8,139

경기도가 조 억원 등의 지방세입이 순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1 1,724 .

15)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며 각 지역별 배분은 연중 회4~5
에 걸쳐서 배분함 본절의 지역별 감소분 추정에서는 년 말에 헌재의 세대별 합. 2008
산과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년 배분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 배2007
분률을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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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주민, ,

세와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지만 지방소비,

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입의 증가분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주민세 비중이 에 이르고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인 민64.9%

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 역시 에 달하기 때문이다55.6% .

표[ 11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 년] : 2008~2012

단위 억원( : )
내국세 ․종부세 감세 지방소비세 도입 세입

순변동

(A+B)주민세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계(A)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소계(B)

1 서울 -26,294 -671 -19,035 -46,000 11,681 -69 11,612 -34,389

2 경북 -2,461 -22,354 -5,776 -30,591 5,585 -2,308 3,277 -27,314

3 전남 -1,750 -20,144 -5,565 -27,459 3,529 -2,080 1,449 -26,010

4 경남 -2,616 -15,224 -12,192 -30,032 7,466 -1,572 5,894 -24,138

5 충남 -2,230 -11,832 -7,165 -21,227 4,309 -1,222 3,087 -18,139

6 전북 -971 -15,203 -3,999 -20,173 3,672 -1,570 2,102 -18,070

7 강원 -1,007 -14,150 -4,110 -19,267 3,251 -1,461 1,790 -17,477

8 경기 -11,713 -8,645 -4,760 -25,118 10,135 -893 9,242 -15,875

9 부산 -3,141 -3,992 -13,225 -20,358 5,951 -412 5,539 -14,820

10 대구 -1,563 -3,301 -11,455 -16,319 3,928 -341 3,587 -12,731

11 충북 -1,124 -9,669 -2,671 -13,464 3,140 -998 2,142 -11,323

12 광주 -946 -2,493 -3,745 -7,184 2,351 -257 2,094 -5,091

13 제주 -332 -4,034 -1,554 -5,920 1,281 -417 864 -5,056

14 대전 -1,502 -1,621 -4,177 -7,300 2,599 -167 2,432 -4,869

15 인천 -2,767 -1,614 -2,432 -6,813 2,170 -167 2,003 -4,810

16 울산 -2,367 -1,083 -1,063 -4,513 1,955 -112 1,843 -2,670

합계 -62,784 -136,032 -102,925 -301,741 73,002 -14,046 58,956 -242,785

주 각 지역별 배분액은 시: 1. ․도 본청 기초자치단체 합산액 기준임,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지방교부세 감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2.
분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하분 은 제외하여 추정하였음( )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8 , 2009 ,「 」 「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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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고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내국세 계상분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이 크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증가분이 수도권 지역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년 당초예산기준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2009

지방교부세보통 분권교부세의 배분비율이 에 이르러서 지방교부세 감소폭( + ) 92%

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되고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이 에 불과하44.4%

여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세입증가가 그다지 클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북 경남북 충남북 강원 지역과 같은 비수도권 도지역은 원래 지방교부, , ,

세보통 분권교부세 배분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 + )

세 감소규모가 전체 세입 감소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컸고 반면에 부산, ,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역과 같은 비수도권 광역시는 부동산교부세 감소규모가, , ,

전체 세입 감소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컸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향후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세입재원의 주요 감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보통 분권교부세 지역별 감소규모( + )

전술하였듯이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의 감소요인은 내국세 감( , )

세로 인한 법정교부금액의 감소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국세 계상액의 감소로

인한 법정교부금액의 감소이다.

다음은 전술한 내국세 감세로 인한 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 지방교2008 2012 5

부세 지역별 감소의 향후 전망치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의 년도. 2009

당초 예산 지역별 배분비율에 따라 총감소규모를 배분하여 지역별 감소규모를 제

시한다.

다음의 표 은 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의 당초예산은[ 12] 2009 ( + )

조 억원이고 이에 대한 각 지역별 배분액과 배분비율이 제시되어 있다25 4,254 .

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조2008 2012 5 13

억원이다 이를 년 당초 예산기준으로 각 지역별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6,032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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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지역별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치가 제시된다.

표[ 12 지역별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치 년] : 2008~2012

단위 억원( : )

지방교부세 예산2009
감소 추정치

(2008~2012)

당초 예산 배분비율 지역별 감소액

경북 41,781 16.4% -22,354

전남 37,651 14.8% -20,144

경남 28,455 11.2% -15,224

전북 28,416 11.2% -15,203

강원 26,447 10.4% -14,150

충남 22,115 8.7% -11,832

충북 18,073 7.1% -9,669

경기 16,158 6.4% -8,645

제주 7,540 3.0% -4,034

부산 7,462 2.9% -3,992

대구 6,170 2.4% -3,301

광주 4,660 1.8% -2,493

대전 3,029 1.2% -1,621

인천 3,017 1.2% -1,614

울산 2,025 0.8% -1,083

서울 1,255 0.5% -671

합계 254,254 100.0% -136,032

주 각 지역별 배분액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합산액 기준임: .
자료 행정안전부 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2009 , 2009.「 」 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4 .

분석결과 서울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감세로 인해

서 억원 이상 감소가 예상되며 도지역이 특별1,000 , ․광역시 지역 비해서 상대적

으로 지방교부세 감소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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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규모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지역은 경상북도로서 년부터2008

년까지 년 동안 총 조 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전망이고 다음으2012 5 2 2,354 ,

로 전라남도가 동 기간동안 총 조 억원 감소하며 경상남도 조 억원2 144 , 1 5,224 ,

전라북도 조 억원 강원도 조 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전망이다1 5,203 , 1 4,150 .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지역은 비수도권에 비해서 지방교부세 감소규모, ,

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수도권지역의 년 당초예산기준 지방교부세 배분비율, 2009

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8.1% .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지역별 감소규모3.

다음은 전술한 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규모2008 2012 5

총 전망치를 부동산교부세의 년도 지역별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종합부2007

동산세 감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지역별 감소규모를 제시한다 다음의 표 에. [ 13]

서 보듯이 년 부동산교부세 배분액은 총 조 억원이었고 이에 따른 각2007 1 8,892

지역별 배분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 부동산교부. 2008 2012 5

세 감소규모는 총 조 억원이며 이를 각 지역별 배분비율에 의해 배분하면10 2,925 ,

지역별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추정치가 도출된다.

분석결과 부동산교부세는 주로 서울 부산 대구 등과 같은 특별, , ․광역시의

감소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부동산교부세의 차적인 배. 1
분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감소분 보전16)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 부,
산 대구와 같이 지방세 비중이 높은 지역에 부동산교부세 배분이 많이 이루어졌,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세수감소분 보전 이외에 균형재원으로 각 지.
역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도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예컨대 충청, ,
남도지역의 부동산교부세가 억원 감소할 전망이며 경상북도 억원 전7,165 , 5,776 ,
라남도 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5,565 .

16) 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당시 지방세이자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부2005 ,
담 경감조치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감세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그 보전방식

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배분에 거래세 감소분을 차적인1
배분기준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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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지역별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추정치 년] : 2008~2012

단위 억원( : )
부동산교부세 배분2007 감소액 추정치

(2008~2012)지역별 배분액 배분비율

서울 3,494 18.5% -19,035
부산 2,428 12.8% -13,225
경남 2,238 11.8% -12,192
대구 2,103 11.1% -11,455
충남 1,315 7.0% -7,165
경북 1,060 5.6% -5,776
전남 1,021 5.4% -5,565
경기 874 4.6% -4,760
대전 767 4.1% -4,177
강원 754 4.0% -4,110
전북 734 3.9% -3,999
광주 687 3.6% -3,745
충북 490 2.6% -2,671
인천 446 2.4% -2,432
제주 285 1.5% -1,554
울산 195 1.0% -1,063
합계 18,892 100.0% -102,925

자료 행정안전부 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2009 , 2009.「 」 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4 .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 주민세 지역별 감소 규모4. ( )

전술한 내국세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액은 년부터 년까지 년동2008 2012 5

안 총 조 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지역별 감소액을 살펴보면 년 당6 2,784 . , 2009

초 예산 기준으로 주민세의 지역별 배분비율을 구한 후 이를 토대로 년간 주민, 5

세 감소액 총액에 따라 지역별 감소액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동기간 동안 가장 큰 규모로 주민세가 감소하는 지역은 서울과 경

기지역으로서 각각 조 억원과 조 억원의 주민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2 6,294 1 1,713

망된다 다음으로 부산 억원 경상남도 억원 인천 억원 등의 규모. 3,141 , 2,616 , 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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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민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주민세. , ,

감소규모가 전체 감소규모의 인 조 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바64.9% 4 774 ,

이는 주민세 세수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60% .

반면에 주민세의 규모와 비중이 작은 전북 광주 제주지역은 주민세 감소액 규모, ,

가 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000 .

표[ 14 지역별 주민세 감소액 추정치 년] : 2008~2012

단위 억원( : )
주민세 배분2009 감소액 추정치

(2008~2012)당초 예산 배분비율

서울 33,534 41.9% -26,294
경기 14,938 18.7% -11,713
부산 4,006 5.0% -3,141
인천 3,529 4.4% -2,767
경남 3,336 4.2% -2,616
경북 3,139 3.9% -2,461
울산 3,019 3.8% -2,367
충남 2,844 3.6% -2,230
전남 2,232 2.8% -1,750
대구 1,993 2.5% -1,563
대전 1,916 2.4% -1,502
충북 1,433 1.8% -1,124
강원 1,284 1.6% -1,007
전북 1,238 1.5% -971
광주 1,207 1.5% -946
제주 424 0.5% -332

합계 80,072 100.0% -62,784

자료 행정안전부 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2009 , 2009.「 」 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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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지방재정 세입 변동5.

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입 중 자2010 2012 3

체재원 증가분은 총 조 억원이고 부가가치세의 에 해당하는 내국세 계7 3,002 , 5%

상분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동기간동안 총 조 억원이다1 4,046 17).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세입 증가분은 기준연도인 년 가격으로 계산된2005

년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지역별 비율에 가중치를 적용한 조정비율에 따라 동2007

기간동안의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배분하여 도출한다.

여기서 민간최종소비지출액에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100%, 200%,

권 도 의 가중치를 적용한 조정비율을 계산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역별 가300% .

중치 적용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부행정안전부 내에서 결정되지 않았지만 초기( ) ,

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자료를 토대로 상기 가중치를 적용한다 지역.

별 가중치가 변경될 경우 지방소비세 지역별 배분액도 변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전술한 방식과 동

일하게 년 지방교부세 당초예산기준으로 지역별 배분비율에 따라 지역별 감2009

소규모가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의 지역별 순증규모는 다

음의 표 과 같다[ 15] .

분석의 결과 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2010 2012 3

입 순증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지역으로서 동 기간동안 총 조 억원의1 1,612

지방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경기 억원 경남 억원. 9,242 , 5,894 ,

부산 억원 대구 억원 경북 억원 충남 억원의 지방세입이5,538 , 3,587 , 3,277 , 3,088

순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경기지역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이한 세입순증이 큰 이유는 이들 지

17) 행정안전부는 내국세 계상분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와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 확대로 보전할 계획에 있다 본 고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별도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와 전

출금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지방교부세 세입 순증 효과를 추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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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이 원래 로 매우 커서 가중치를 적용한 조정비50.6%

율도 에 달하기 때문이다29.0% .

표[ 15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지방세입 순증 년] : 2010~2012

단위 억원( : , %)
민간최종소비지출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순증규모

(A+B)금액2007

배분
세입증가

(A)

2009

예산

배분

비율

세입감소

(B)비율
조정

비율

서울 1,388,761 27.1 16.0 11,681 1,255 0.5 -69 11,612
경기 1,204,984 23.5 13.9 10,135 16,158 6.4 -893 9,242
경남 295,873 5.8 10.2 7,466 28,455 11.2 -1,572 5,894
부산 353,745 6.9 8.2 5,951 7,462 2.9 -412 5,538
대구 233,522 4.6 5.4 3,928 6,170 2.4 -341 3,587
경북 221,336 4.3 7.7 5,585 41,781 16.4 -2,308 3,277
충남 170,784 3.3 5.9 4,309 22,115 8.7 -1,222 3,088
대전 154,479 3.0 3.6 2,599 3,029 1.2 -167 2,431
충북 124,425 2.4 4.3 3,140 18,073 7.1 -998 2,141
전북 145,537 2.8 5.0 3,672 28,416 11.2 -1,570 2,103
광주 139,750 2.7 3.2 2,351 4,660 1.8 -257 2,093
인천 257,967 5.0 3.0 2,170 3,017 1.2 -167 2,003
울산 116,229 2.3 2.7 1,955 2,025 0.8 -112 1,843
강원 128,825 2.5 4.5 3,251 26,447 10.4 -1,461 1,790
전남 139,860 2.7 4.8 3,529 37,651 14.8 -2,080 1,449
제주 50,764 1.0 1.8 1,281 7,540 3.0 -417 864

합계 5,126,840 100.0 100.0 73,002 254,254 100.0 -14,046 58,956

주 민간최종소비지출은 년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된 년 금액이며 조정비율: 2005 2007 ,
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 의 가중치를 설정하여100%, 200%, 300%
도출되었음 비수도권 광역시와 비수도권 도의 가중치를 좀 더 높게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지방소비세 배분액은 증가하고 수도권 지역의 배분액은 감소함.

자료: 기획재정부 년 국세세입예산 안, 2010 ( ) ,「 」 행정안전부2009.4, , 년부터 지방소’10「

비세 ․지방소득세 도입 보도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2009.9, , (」 「 www.kosis.kr) ,」

를2009.9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반면에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남 전북 광주 울산 강, , , ,

원 제주 지역 등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순증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

적으로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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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의 가중치를 좀 더 높게 설정

하면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비세 세입증가분 배분액도 좀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에 추정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세입 순증 규모는 년2007

민간최종소비지출액의 지역별 비율과 년 당초예산기준 지방교부세 지역별2009

배분비율에 의해서 추정된 것으로서 확정통계와 배분기준 개편 등 정부정책에 의

해 변경될 수 있다.

즉 년 월 발표될 년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액 확정 통계가 나, 2009 12 2008

오게 되면 지방소비세 지역별 세입증가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상기 추정한.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세입증가 배분 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 ) 100%, 200%,

수도권 도 의 가중치를 설정한 조정 배분비율에 의해 구해진 것으로서 가중300%

치가 변함에 따라 지역별 순증규모도 변경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시도별 배분된 지방소비세액의 일정

률 에 해당하는 교육청 전출금의 증가 시도별 지방소비세액 중 일정률(3.6~10%) ,

을 시군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 증가 수도권 시도 지방소비세액의 일정비율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지방소비세 지역별 세입 순증규모는 표 의 추정치와 달라질 수[ 15]

있음을 밝혀둔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각 지역별 배분 추산액을 년 민간최종소비지출 등 주2008

요 지표와 통계가 확정된 이후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별 배분 추정액의.

공개를 늦추는 이유로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전술한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교부세 배분기준 지역별 가중치 등의 결정은, ,

국회의 입법심의 사항18)이다.

18) 정부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교부세 개편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 등, ,
과 관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관「 」「

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 ,」 「 」 「

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 「 」 「

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 「

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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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V.

1. 감세로 인한 지방정부 세입감소분의 적절한 보전 필요

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기획재정부2008 , 19)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감세로 인한 지방정부 세입감소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보전이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첫째 과거 감세시 지방정부에 대해 재원보전 조치를 한 바 없었으며 둘째, , ,

감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고 셋째 지방정부 세입 여력 증대분을 국민들에게, ,

돌려주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감세에 따라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세출구조조정 등을 병

행하여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작은 정부 구현 차원에서 세출구조조

정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지방정부의 세출구조조정 필요성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감세를 통한 재정정책은 단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정책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세입에 영향을 주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만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규모,

와 정책일관성이 서로 다르게 된다면 중앙정부의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경제활성,

화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게 된다.

경제위기의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재정지출의 확대가 바람

직 하지만 이와 동시에 추진되는 중앙정부의 감세조치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

방정부에게 세입부족으로 인한 세출감액의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감세정책하에서도 국채발행 등을 통한 적자재정을 통해서 적절

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감세로,

19)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 2008.｢ ｣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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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서 자체재원지방세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이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 ( )

재정지출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지방채발행을 확대하여 부족한.

세입을 충당할 수 있겠지만 이는 중앙정부 국채발행만큼 자유로운 부분이 아니,

다 따라서 경제위기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확장적 재정지출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의 감세조치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재정지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시키는 재정정책의 능동적인 주체이고

그럴만한 정책수단조세 국채 등 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재정정( , ) ,

책의 수동적인 주체가 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채 발행 이외에 별다른 재정정책 수,

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세국세 지방세에 대한 세. ( , )

율결정권과 과세결정권이 법률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

조금과 같은 의존재원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년 당초예산38.5%(2009

기준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

따라서 중앙정부가 감세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재정정책을 추구하는

반면에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면서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각종 국가사업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법률에 의해 수행하게 되어 있는 의무적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의 감세는 별다른 재정정책 수단이 없는 지,

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지방정부는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공공재 지출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이 동시에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중

앙정부 감세에 대한 지방정부의 세입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는 중앙정부는 확.

대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반면에 지방정부는 지출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된다.

년 말 년도 수정예산안 심의시 정부는 세제개편종합부동산세 감세2008 2009 ( )

으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부동산교부세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예비비를 조원( ) 1.1

편성하였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동 예비비의 규모가 조원으로 증액1.8 ․확정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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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당초 정부가 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도 당시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1.1

지방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지만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로 이것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편성하여 해소하려 하였던 것이다.

또한 최근 년 제 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당시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결손분 보2009 1

전대책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지방채매입을 추가적으로 조원 매입하기6.1

로 하였고2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재정지출

확대 효과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자금을 통.

한 지방채 인수와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은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감소분 보

전이 아니라 경제위기로 인한 지방세 감소와 교부금 감액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경제위기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지. ,

출이 증대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자체재원의 확대 필요 지방소비세 규모 미흡2. :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이를 지방세화 함5%

으로써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소득 ․소비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다음 가지 목적이3

있는 바 이는 첫째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방세의 연계 강

화하고 둘, 째 지방소득, ․소비세를 통해 현재 의존재원 중심의 재정분권구조 한계 극

복하며, 셋째 지방소득, ․소비세를 통해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감소분 보전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을 부분적으로 확대하여 재

정자립도를 제고시키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

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소비.

세 도입이 지방정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

20) 국회의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교부금 감액분 보완 조원 을 위한 지방채 발행시(4.5 ) ,
지방채 발행 이자의 일부 를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1.62%p)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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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에 있어서 지방소비세의 규모가 상

당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중앙정부에 의해서 확정된 안에 의하면 년 세입예산기준으로 부가2010

가치세의 인 조 억원이 지방소비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모는5% 2 4,334 .

당초 지방재정감소분 보전대책으로 제기된 세액이양규모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감세로 인한 연평균 지방재정 세입감소분인 조 억원에 비해서 매우 미흡한6 348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년 월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 장제원의2008 9

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의 이양 지방소비세 규모는 약20% ,

조원에 달하였다 오히려 지방소비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 그다지9.4 .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별도의 지방세목만 신설되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정

부의 입장에서 실익이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

해서 지방교부세 증액이 더 효과적인 지원방안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수신장률이 기존 지방세에

비해서 높다는 점 향후 지방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일부인 지방소비세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기존 지방세에 비해

서 더 많다는 점 등에서 지방소비세가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분에 대한

중요한 보전대책이라는 점은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간 재원불균형의 문제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지방소비세 도입방식은 부가가치세의 를 각 시도별 최종소비5%

지출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세원의 이상이 수, 50%

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수도권비수도권간의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 과 비수도권 간. [ 15] (100%) (200~300%)

에 최종소비지출액수에 대한 차등 가중치를 두는 방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는 현재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중 약 천억원을 출연 년 한시하여 지3 (10 )

역상생발전기금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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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정부 검토의견 과 국회예산처 의견「 」 「 」

1. 본고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 「 」

❑ 지방소비세 도입효과 분석결과 관련

◦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은 여러 가지 지표와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아

직 그 효과를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 이러한 상황에서 각 시 ․도별 배분 추산액을 공개하는 것은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지방소비세 도입 및 이에 따른 교부세 감소 뿐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배,

분기준 변경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비수도권 지원 등 지방재정 지원,

제도 개편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

◦ 특히,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규모는 단순히 기존의 배분비율이 아니라,․
시 ․도별 지방소비세액 교육청 전출금 및 재정보전금 변동 등의 효과를,

기준재정수요 ․수입에 모두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 또한 시, ․도별 부동산교부세 감소규모는 이번에 제도개편을 통해 부동산

교부세 전액이 균형재원으로 시 ․군 ․구에 교부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배분기준과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의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배분

예상액의 차액을 재원변동 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

－ 현행 재산세( ) ․거래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잔여재원을 균형재,

원으로 시 ․군 ․구에 배분 변경 부동산교부세 전액을 균형재원으, ( )

로 시 ․군 ․구에 배분

◦ 한편 년 예산에 반영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 ’09

비 조원도 재원변동 효과에 반영 필요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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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지방재정 감소규모 관련

◦ 확정되지 않은 지방소비세 도입효과 등을 반영한 지방재정 감소규모를

기준으로 시 ․도별 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음

정부 검토의견 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의견2. 「 」 「 」

❑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해 개 관련 개정법률안7 21)을 국회에 제출

하였지만 해당 법률안에 구체적인 지방소비세 배분기준과 근거(2009.9.30) ,

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구체적인 지역별 세입 순증 규모와 수치는 정부

의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결정됨( , )

◦ 지방소비세액의 시 ․도별 배분액을 결정할 민간최종소비지출액 통계 연,

도 권역별 가중치 등은 법률로 규정되지 않고 정부 행정입법에 의해 결,

정될 예정임

◦ 또한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포함 의 배분기준의 근거와 세부규정은( )

각각 지방교부세법 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세입 순증의 구체적인 수치가 정부의 행

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통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회의 관( , )

련 법률안의 입법심의 과정에서 정보의 미비로 인해서 지방소비세의 바람직

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와 토론이 어려워 질 수 있음

◦ 따라서 본고는 분석의 가정 교부세 배분기준 지역별 가중치 등 에 의해( , )

서 지역별 세입 순증효과를 추정 ․제시하여 차후 입법심의 과정에서 공

21) 정부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교부세 개편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 등, ,
과 관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 「 」 「

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 ,」 「 」 「 」 「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회」 「 」

에 제출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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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화와 토론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세입 순증 규모는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정

부의 배분기준 관련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추정결과가 달라질( , )

수 있음

◦ 정부가 결정하게 될 지방소비세 배분관련 지역별 가중치와 년 월2009 12

발표될 년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액 확정 통계가 나오게 되면 지2008

방소비세 지역별 세입증가액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상기 추정한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세입증가배분는 수도권( ) 100%,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 의 가중치를 설정하였음200%, 300%

◦ 기타 지방소비세액 중 일정률로 결정되는 시 ․도교육청 전출금 시, ․군배

분 재정보전금과 비수도권 시 ․도에 배분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을

고려하면 각 지역별 지방소비세 세입 순증규모는 정부정책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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